
■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[별표 1] <개정 2017. 1.31,2017.9.22., 2021.9.23.>

 ○○지방병무청 공고 제0000-00호

공시송달 공고문

   「병역법」 제81조의2에 따라 아래 사람에 대한 송달서류를 우편송부 하였으나 수

취인불명,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및 제15조에 

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니 ○○지방병무청에 직접 방문하여 송달서류를 받아 

가시기 바랍니다.

  1. 공시송달 대상자(예시)

연번 성명 생년월 주소 송달서류

1 홍길동 1995.06. 서울특별시 종로구

예시 1)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

및 소명 서식

예시 2)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공개 고지

  2. 송달서류 보관 장소 : ○○지방병무청 ○○○○과

  3. 공고기간 : 0000.00.00. ~ 0000.00.00.(14일)

        ※ 국외거주(체류)자 공고기간 : 0000.00.00.~ 0000.00.00.(2개월)

  4. 게시장소 : ○○지방병무청 게시판 및 병무청 누리집(홈페이지)

  5. 문의사항 : ○○지방병무청 ○○○○과 ○○○주무관(000-0000-0000)

년      월      일

○ ○ 지 방 병 무 청 장
직인

        ※ 본 공시송달의 효력은 0000.00.00.(00시)부로 발생합니다.


